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技術解説 

국내외 주거환경 소음 관련기준 및 법규

Acoustic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Law 
of Domestic and Foreign Residential Environments

박 윤 수

(국립 건설시험소)

건축물의 실내환경은 거주자의 작업능률및 심신의 

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거주자에게 쾌적흐! 

상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발생소음규제 

와 건물구성부품의 차음성능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

데, 이를 위하여 교통소음, 공장소음등 외부소음의 

원천적인 봉쇄와 건물 각 부위의 차음성능 향상을 

위한 법제도의 제정 및 규제 강하가 필요할 것이 

다. 본 내용은 환경소음과 관련된 관계법 규준과 

건축물의 차음성능에 관한 관계기준을 정리하고 

이에 대한 평가방법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.

첫째, 환경소음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소음에 

대한 환경소음목표기준을 살펴보고, 삭종 법규상의 

지 역 별 환경 소음규제 기 준과, 각국의 소음기 준제 정 의 

토대기준이 되는 ISO(국제표준화 기구)의 환경소음 

기준을 설명한다.

1) 법적규제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소음 목표 

기준은 도로교통소음을 주 대상으로 하며 환경정책 

기본법 시행령 저12조(환경기준)에 일반지역과 도로 

변 지역으로 구분하고 동 시행령 별표 1에 각 구분 

별로 국토이용관리 법, 도시계획바］, 의 료법, 교육법 등 

의 법규에 의한 자연혼"경 보전지역, 주거지역, 상업 

지으녀, 공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주한(瑚) 

에는 50~75dB, 야가(22：()0〜()6：()0)에履 40-7(kiB 

로 장기 적 환경 소음 보표기준으 정 해농-고 있 다.

2) 법석计제기주은 공농주택에 대하 生음기준과 

일반환경소음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, 

•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득별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

관한 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

의 소음도가 65dB‘이하가 되도독 규정하고 이를 

초과할 때는 방음벽. 수림대등 방음시설을 설치하 

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•공장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규제법 

시행규칙 져16조(공장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) 

에 따라 대상지역의 측정소음도를 동 시행규칙 

별표 4의 보정치에 의해 보정하여 작성된 평가 

소음도가 50dB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• 확성기 소음, 심야에 있어서 생활소음기준은 소음 

진동규제법 제57조(생활소음의 규제) 별표 15의 

기준에 대상지역벌, 대상主음넛로 조식(05：()()~() 

8：00, 18：00-22:00). 주산(08：()()~豚：()()), 심야 

(22：()()〜05：00)로 시간대를 〒별하이 十쳬적 최대 

생활소음의 기준을 45~8()dB고 정해 놓H 计제斗 

도독 하고 있다.

3) ISO 환경上음시군에시는 주서시역도; 윽외十읍 

三普 35-45dB( A성해 놓H 지역-노성치 0 7 

5dB), 시 가대(보징 치 ()、一 15dB)에 따时 너一싱을 차」'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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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이용하고 있다.

둘째, 건물의 차음성능기준은 벽체와 바닥판으로 

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기준에는 벽체에 대해서는 

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판에 대해서는 

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일본의 관계법기준과 건.축 

학회기준등은 上개해 *기 E 한다.

1) 국내 음투과손심 규정에 과해서는 건축물 용도 

별로 공동주택과 기타주택으보 구분하여

• 공동주택 벽체에 대한 차음성능을 주택건설기준등 

에 관한 규정 제14조(세대간의 녕제벽 ) 기 준에 

철근콘크리트 등 3종류 타입의 구조에 대하여는 

음투과손실 45dB(at 500Hz)이 있다고 인정하고 

이것이외에 대하여는 건설부 고시 제341호에 따라 

국립건선시험소장에게 차음성능인정을 받아야 

하도록 되어 있다.

•공동주택이외의 학교1, 의료시설, 숙박시선 기숙사 

등 건불 벽체의 경우에는 건축범 시행령 제2()조 

(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차음구조)에 철근콘크리트 

등 2종류 타입에 대하여는 음투과손실 45dB(at 

500Hz)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것 이외의 경우 건설 

부 고시 제341호에 따라 국립 건설 시 험소장에 게 

차음성능 인정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•

. 바닥판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대해서는 공동주 

택에 대해서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

제14조 3항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 

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하여야 

한다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다.

2) 일본의 차음성능관련기준을 살퍼보면,

• 일본 건축기준법 시행겅 재22조 2항(장-* 一相七 

공동주택 계벽의 차음구조)의 차음성능기술기준에 

는 철근콘크리트등 6종류 타입에 대하여는 음투과 

손실 값이 40dB(at 500Hz)이 상 된다고 인 정 하고 

있一。一며 二l외에 대하여는 40dB(at 500Hz) 이 상의 

음투과손실값이 인정도］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 

고 있타.

• 일본 건축학회 기 준에 는 실 가 음압 레 벰 차는 1 

호①-55)에는 6호(D-30)로 바닥충격음에 대해서 

는 1호(L-40)에서 &£(L-65)로 차음등급을 정해 

놓고 건축물 형태별, 용도별 부위별로 위의 차음 

등급중 어느 하나를 선택 • 적용하여 특급에 서 

3급까지로 적용등급을 규정해 놓고 있다.

셋째, 소음 및 차음의 평 가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

소음측정 장치 로 측정 된 소음도에 대 하여 각종환경 기 

준에 규정된 보정치를 적용, 보정을 하여 결정된 

평가소음도를 법적 규제기준 소음도와 비교함으로서 

소음영향을 평 가하니, 차음성능평 가도 나찬사지로 

현 장에 서 측정된 실 간음압레 벨 차 값이 나 식험 신에 서 

측 정 도를 음투과손실 값 및 바닥충격 음 레 벨값을 

각 주파수별로 표준평가곡선과 비교함으로서 차음성 

능을 싱가■한나

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음에 관해서는 국내관빈 

범규에 비교적 상세히 규제기준이 정해져서 시행되 

고 있으나, 차음성능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벼 

부위별등으로 구체적 计제기준이 부족한 실정이므보 

벽체 차음성능 및 바닥판의 충격음레벨기준에 대하 

여 보-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며 창호등 

개 구부에 대 한 차음성 능기준도 연구의 대 상에 서 

제외되어서는 안될 깃으로 생각된다.

筆者紹介

▲ 비 g —w기刃시 ！"!


